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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12조4항 및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
제1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(2024.03.21.)한  
주민조례청구(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
폐지조례안)를 발의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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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

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